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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서비스결합주택 공급의 해외사례와 시사점

김주영*

요 약

본 연구는 고령자가구의 돌봄체계의 관점에서 미국, 일본, 스웨덴과 호주의 4개국을 중심으로 고령자 서비스결
합주택정책을 분석한다. 분석은 관련 제도와 공급주체 그리고 공공과 민간의 역할에 초점을 둔다. 스웨덴은 지
방자치단체가 서비스결합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공공주도형인 반면, 미국은 민간 중심의 공급 모형을 채택하고 
있다. 분석대상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고령자 서비스결합주택을 고령자의 장기요양제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고령자들의 지역거주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해외 사례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결합주택의 공급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고령자 서비스결합주
택을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으로 편입시킬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민간주도로 공급하되 공공이 관리 감독하
는 모형을 채택할 것인지를 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서비스결합주택의 건설과 운영관리 지침이나 제도 정립이 
필요하다. 셋째, 서비스 결합주택은 그 특성상 주택과 관련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주제어: 서비스결합주택, 지역거주, 장기요양제도, 사회적 자본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통계청의 미래 인구증가 추이 분석에 의하면 
2030년 국내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의 비중은 전
체 인구의 25%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급격한 
고령인구의 증가는 고령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양적이고 질적인 확대를 요하고 있으나, 고령인구
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복지제도와 관련 인프라에 대

한 체계적인 정비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고령자
가구의 주거복지문제는 고령자 특성을 고려한 맞
춤형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필요로 하며, 동시에 
고령자가구의 다양한 주거복지 소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 공급 방안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국내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경우 지원대
상이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있으며 건강보험에서 
장기요양의 차원에서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시설
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역시 저소득층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고령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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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소위 실버타운으로 불리는 노인복지주택
은 제공서비스와 관리측면에서 고령가구에 대한 
주거와 건강관리 등 상대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비용부담 측면에서 고소득층 이
외의 고령가구의 접근이 어려운 형편이다.

이런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정부는 고령자를 위

한 돌봄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주거와 서비스가 결

합된 케어안심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보건복

지부, 2018). 고령자 돌봄체계 개편과 관련된 논의

들이 활발해지고 있으며(김흥수, 2019; 정형선, 

2019), 지역 차원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심미경, 2019; 

조근식, 2019). 이는 기본적으로 외국의 지원주택

에서처럼 고령자들의 주거욕구인 지역거주를 반

영하면서 지역차원의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접근

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SH 공사가 

공급한 신내안심주택과 같이, 정부가 추진하는 고

령자 서비스결합주택과 매우 유사한 주택공급을 

추진한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지역돌봄모델에서 추진하

고 있는 케어안심주택은 구체적인 모델이 정립되

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지자체 주도의 고령자주택 

역시 아직 시범사업 수준의 단계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고령자의 지역거주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서비스 결합주택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주요 선진국을 대상으로 고령

자를 위한 서비스결합주택 공급제도를 분석함으

로써, 향후 국내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결합주택 공

급모델 구축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

적이 있다. 분석대상 국가들에 대한 고령자복지정

책들은 이미 많이 소개된 바 있으나 사례국가들의 

고령자 서비스결합주택의 공급체계를 주택공급의 

관점에서 세밀히 분석한 연구는 찾기 어려운 실정

이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사례국가들의 공급모

델을 분석함으로써 국내에 적용가능한, 보다 현실적

인 모델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 결합주택의 국

내 공급방안 도출을 위해 주요 선진국의 관련 제도

와 정책을 분석하였다. 사례국가들은 주거복지 측

면에서 공공의 역할이 매우 상이한 두 가지 유형인 

스웨덴과 미국을 중심으로 이 두 가지 유형의 중간 

정도에 속하는 호주와 일본의 사례를 추가하였다. 

이를 위해 고령자 서비스결합주택에 대한 국내외 

연구를 정리하였으며, 특히 사례지역의 정책분석

을 위한 자료들은 고령자서비스결합주택 공급제

도를 총괄하고 있는 정부부서의 자료와 관련 기관

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들을 활용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자료들은 크게 국가별로 고령자 

돌봄체계와 관련된 기존연구들과 돌봄체계 내에

서 고령자 서비스결합주택의 공급과 관련된 자료

들로 구성된다. 전자의 경우 국내 연구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며, 후자의 경우 해외 관련 연구들과 국

가별로 해당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중앙정부 자료

들과 담당 기관들의 자료들을 기관홈페이지를 통

해 수집하고 이를 정리하였다.

Ⅱ. 서비스 결합주택의 개념과 관련 연구

고령자 서비스결합주택은 다양한 고령자의 소

요를 충족하기 위해 프라이버시, 존중, 독립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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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특성들을 포함하는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탄

력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주거지

원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서비스결합주택은 국가에 따라서 다양한 용어

로 불리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고령자서비스주택, 

영국에서는 보호주택(sheltered house) 그리고 미

국이나 유럽의 경우 지원주거시설(assisted living 

facility) 혹은 지원주택(supportive house)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고령자 서비스주택의 개

념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개념은 심적이나 육체

적으로 취약한 고령자들에게 주거와 건강관리서비

스 등을 동시에 제공하는 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

Regnier and Scott(2013)은 고령자를 위한 서비

스결합주택이 갖추어야 할 조건에 대해 시설이 아

니라 주거용으로 보여야 하며, 공급 규모가 작아야 

하며 상호독립과 의존 그리고 개별성을 촉진할 필

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Ball et al.(2004)은 지원주택이 기존의 요양병원

과 다른 점을 고령자의 건강쇠퇴를 관리하는 주거

로 지역거주에서의 서비스결합주택의 개념적 모델

을 제시하면서, 지원주택이 기존의 요양병원과 다른 

점과 쇠퇴관리 차원에서 주택의 체계를 모색하였다.

서비스결합주택의 공급은 고령자들의 지역거주

에 대한 선호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어서, 좁은 의

미에서는 오랫동안 본인이 거주한 집에서의 거주

를 의미하지만 친숙한 지역 내에서 거주하는 것으

로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이다(Wiles et al., 

2011). 서비스결합주택은 지역거주에 대한 개인적

인 의무를 국가에서 어느 정도 감당할 것인지에 대

한 논의와 관련이 있다(Martens, 2018). 고령자들

이 자기 집에서 가급적 오랫동안 거주하려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통적인 고령자들의 특성이

며, 주로 건강적인 요인들이나 가족관계의 변화 등

이 고령자들을 지원주택으로 입주하게 만드는 요

인이 된다(Franco, 2021). 

미국의 서비스결합주택에 대한 만족도나 시설특성

을 연구한 선행연구에 의하면(Han et al., 2016), 서비

스결합주택의 규모나 입주요건 등은 지역에 따라 또

는 시설에 따라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많지 않은 

가운데 김유진 외(2019)는 고령자 서비스결합주

택의 공급방안에 대한 개략적인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령자들

에 대한 지역돌봄체계 내 고령자 케어주택은 본 연

구의 고령자 서비스결합주택과 매우 유사한 개념

으로,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이만우, 2020).

고령자 서비스결합주택은 고령자들이 모여 있

으면서 개인적인 공간을 유지하면서도 공동의 시

설을 활용하는 공유주택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

런 점에서 공유주택에 대한 분석은 서비스 결합주

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Carrere et 

al.(2020)은 문헌연구를 통해 고령자공유주택의 

효과를 분석하였고, Rusinovic et al.(2019)은 네덜

란드 공유주택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였다.

Golant(2004)는 미국의 고령자 서비스결합주택

에 대한 국가 차원의 선행연구를 분석하면서, 미국

의 경우 고령자 주택의 입주와 유지 정책과 시설의 

다양성 면에서 편차가 크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그 

이유는 미국의 경우 고령자 서비스결합주택에 대

한 연방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없고 관련 규제를 주

정부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인데, 주정부마다 조금

씩 다른 의료보험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라

고 분석하였다.1) 미국의 서비스결합주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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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나 시설특성을 연구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Han et al., 2016), 서비스결합주택의 규모나 입주

요건 등은 지역에 따라 또는 시설에 따라 매우 다

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delman et al.(2006)

은 미국의 서비스결합주택 거주자와 거주자의 가

족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결정요인을 모형화하였다. 

지원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의 경우에는 8가지 요

인을, 고령자의 가족에게는 5가지 요인을 주요한 결

정요인으로 검증함으로써 서비스결합주택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는 실증적 틀을 구축하였다.

Nord(2018)는 고령자 서비스결합주택의 건축규

제적인 특징을 설명하면서 건축물의 공간적인 디

자인이 고령자 지원주택의 특성과 성과를 좌우하

는 중요한 요인임을 설명한 바 있다.

고령자 서비스결합주택이 기존의 요양시설에 

비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보다 가정적인 분위기에

서 수요자 중심의 시설운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주택이 가진 장점은 서비스결합주택과 요양

시설에 대한 거주자의 만족도 분석결과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Imamoğlu and Imamoğlu(2006)는 

요양시설과 서비스결합주택의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요양시설에 비해 고령자들이 지원시설에 보

다 만족하고 있음을 분석한 바 있다. 고령자들에 

대한 서비스결합주택의 공급에서 공공이 주도적

인 역할을 하는 스웨덴 서비스결합을 분석한 

Andersson et al.(2011)은 이런 주택유형에서 건축

물의 공간적인 디자인과 배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면서 이용자 관점에서 이들 주

택에 대한 건축과 설계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고령자 서비스결합주택의 개념은, 고령자들이 

지역거주를 통해 가급적 새로운 주거환경으로의 

변경 없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독립적이고 자

율적인 생활을 유지한다는 점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자의 지역거주를 가능하게 하

는 수단으로서 고령자 지원주택의 구체적인 공급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Ⅲ. 외국의 서비스결합주택 공급제도 분석

본 연구에서 고령자 서비스결합주택 공급제도 

분석을 위한 대상으로 4개국을 선정한 이유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주택공급의 측면에서 공공의 역

할이 매우 강조되는 북유럽 모델인 스웨덴과 민간

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큰 미국이 매우 대비되는 특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호주와 일본은 

두 가지 주택공급 모델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진 것

으로 파악되어 국내 고령자 지원주택 공급 모델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둘째, 유럽과 미국은 주택공급의 관점이 상이한

데, 유럽의 경우 주택을 고령자에게 공급해야 하는 

일련의 서비스 중의 하나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

며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유

럽의 경우 고령자 지원주택에서 주택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결합하는 모델을 미국보다 일찍 도입해

서 시도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셋째로는, 보다 현실적인 이유로 고령자 서비스

결합주택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 자료의 이용가

1) 실제 주정부 차원의 장기요양보험제도인 Madicaid에서는 저소득인 고령자가구들에 대해서는 장기요양보험제도 차
원에서 이들 가구의 고령자지원주택 거주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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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들 주택의 공급은 해당 

국가의 돌봄체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며 그 특성

상 복지와 주택정책의 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

다. 분석대상 국가들에 대한 서비스결합주택 정책 

연구를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고령자복지정책과 

주택정책에 대한 관련 연구나 자료들을 분석해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서 접근 가능

한 자료원들이 많았다는 점이다. 

1. 공공 중심형 공급 국가

1) 스웨덴

스웨덴은 복지정책에서 정부의 역할이 큰 국가

이며 이런 복지정책의 특성은 고령자 돌봄체계에

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2010년 통계에 의하면 

2009년 스웨덴 인구는 9백 3십만 명에서 2060년 1천 

9만 명으로 증가하는데, 이런 인구 증가의 대부분

을 고령자들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급격

한 고령화에 대응한 정책들의 주요 목표는 고령자

들이 일상적인 주택시장에서 보다 독립적인 생활

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이것은 주택돌봄과 관

련 서비스에 더 많은 자원들을 투입하는 것을 포함

한다.

스웨덴에서 지원주거의 공급의무가 지자체로 

이양된 시기는 1992년이며(Nord, 2013), 사회서비

스법(Social Service Act)은 고령자들의 주거와 관

련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는 법으로 이 

법에서는 공공이 공급해야 하는 지원주거에 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Andersson et al., 2011). 

지자체는 고령자돌봄을 책임지고 있으며, 개인별 

건강정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원주거의 공급, 단

기 주택돌봄이나 다른 지원조치들을 결정하게 된다.

스웨덴의 고령자 돌봄체계는 크게 재가서비스

와 시설보호로 구분할 수있으며, 재가서비스에서

는 노인의 재가활동을 지원하고 사회문화활동의 

참여보조와 이동서비스 등을 지자체가 중심이 되

어 제공한다. 그리고 시설보호에서는 상대적으로 

건강이 양호한 고령자를 위한 노인주택을 제공하

며 지원주택(service house)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그림 1> 참조).

스웨덴의 서비스주택은 건강과 개인 돌봄서비

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고령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즉, 그들이 자기 집에 거주하든지 고령자용주택

에 거주하든지 관계없이).

지원주거는 높은 수준의 돌봄과 서비스를 포함

하고 있으며 24시간 감독과 간호가 가능한 수준이

재가서비스 시설보호

노인재가지원: 식사, 교통수단
사회문화활동 참여보조
주간활동
모임장소제공
단순 업무서비스
이동서비스 및 국가이동서비스

노인주택
보호시설
생활보조주택(service house)
전문요양원

자료: 이현주 외(2018: 312-320)를 토대로 정리.

<그림 1> 스웨덴의 고령자 돌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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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거주자들에 대한 비상응답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다. 모든 식사가 제공되며 세탁과 청소를 포함하

고 있다. 비용은 공공이 보조를 하며 일상생활활동 

물리치료와 재활조치들이 이용가능하다. 

서비스주택(sheltered housing, service housing)

은 새로운 주택유형으로 자기 집에서 자립 생활에 

안전하지 않은 고령자를 위해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동주택이다. 서비스주택은 소규모의 개인 아파

트와 넓은 공동생활공간으로 구성된다. 공동식당, 

거실, 세탁실, 프로그램실 등이 공동생활공간에 배

치되고 개인 아파트는 직접 조리를 하지 않지만 간

이부엌, 거실 겸 침실이 한 공간에 배치된 원룸형 

구조이다. 보호주택은 고령자 및 장애인에게 적합

하도록 접근성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직원이 공

동식사를 제공해주고 지자체 담당부서와 연결된 

경보장치가 준비되어 있다. 2009년 기준 전국에 

800개의 보호주택이 있고 2010~2011년에 1,600

개의 보호주택이 추가로 설립되었다(변나향 외, 

2018: 81).

2) 호주

호주의 고령자 돌봄체계는 수요자 관점에서 고

령자들에게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거주

하는 주택에서 받는 서비스인 연방정부의 재택지

원프로그램, 재택돌봄서비스와 건강상 재택서비

스 보다는 별도의 주거시설에서 관련 서비스를 받

는 주거돌봄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다.2) 

연방주택지원프로그램(Commonwealth Home 

Support Programme)은 입문수준의 서비스에 초점

을 두고 개인들이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것을 돕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주택돌봄(home care)은 보다 

구조화되고, 종합적인 주택기반의 지원 패키지이

다. 주택돌봄은 4가지 수준으로 구분해서 서비스

가 제공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돌봄소요를 지닌 고

령자를 돕는 수준1에서부터 가장 높은 수준의 돌

봄을 요하는 수준4까지 구성된다. 주거돌봄(resi-

dential care) 집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

준의 돌봄소요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그림 2> 참조).

고령자 돌봄법(Aged Care Act)은 정부가 재원

을 조달하는 고령자 돌봄을 규정하는 주요 법안이

다. 이 법은 재원조달, 규제 그리고 서비스공급자

의 승인들을 포함한다.

2. 민간 중심형 공급 국가

1) 미국

2010년부터 2050년까지 미국에서는 노인인구

가 급증할 것으로 추측되고, 이는 부분적으로 베이

비부머 때문이며 이들 그룹은 이 기간 동안 그 규

모가 2배 이상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고령자 

돌봄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의 직접적인 서비

스 공급보다는 민간에 의한 공급체계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고령자 돌봄체계에 대한 법제는(Old 

American Act), 고령자의 건강이나 권리보호 뿐만 

아니라 취업 등 이들에 대한 전체적인 서비스를 규

정하고 있다. 고령자의 돌봄체계와 관련된 기관들

2)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ealth, 2019-20 Report on the Operation of the Aged Care Act(1997, 
2020)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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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중앙정부의 고령화담당기관(Administration on 

Aging, AOA)이 있으며 각 주와 지역차원에서 고

령자들에 대한 서비스공급을 직접적으로 담당하

는 기관들로 구성된다(Colello and Napili, 2018)

(<그림 3> 참조).

미국의 고령자 돌봄은 기본적으로 지역거주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를 뒷받

침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역사회거주관리국(Admi-

nistration for Community Living, ACL)을 설립하

고 이를 중심으로 고령자를 위한 돌봄서비스 체계

를 구축하고 있다. 지역사회거주관리국은(ACL) 

고령자와 장애인들의 지역거주 촉진을 위한 연방

정부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고령자와 장애인의 소

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이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

램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또한 지역사회거주관리국 산하에는 고령자와 장애

인 자원센터(Aging and Disability Resource Centers)

가 있어서 서비스를 요하는 수요자들이 원스톱으

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고령자들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

는 고령자돌봄의 전달체계는 <그림 2>와 같으며,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의 이들 기관들은 실제 지

역에서 고령자 등에 대한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관들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고령자 서비스결합주택은 미국의 장기돌봄제도

에 편입되어 있어서, 시설의 이용자들은 이용비용

의 일부를 장기요양보험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으

며 주정부가 이들 시설의 기준에 대한 규정을 정하

고 있다. 고령자 지원주택 내 대부분의 서비스들은 

해당시설의 기본서비스 비용에 포함되지만 일부 

서비스들은 선택적으로만 이용가능하기도 하다. 

지원시설의 거주자들은 아파트형의 주택에 거주

하게 되며 이들 주택은 입주자들에게 자족감과 프

라이버시를 제공한다. 고령자 지원주택은 정기적

인 돌봄을 요하는 개인들에게 적합하지만 숙련된 

병원간호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서비스결합주택 

서비스 분류 서비스의 내용 서비스 장소

연방정부 재택지원 
프로그램

․주택수리
․간호
․식사
․이동
․건강서비스 재가서비스

재택 돌봄서비스
․건강상태에 따라 수준1에서 4로 분류
․연방정부 지원프로그램에 추가적인 서비스 

제공(세탁, 간호,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등)

주거돌봄 ․24시간 돌봄
․호텔서비스, 개인돌봄, 건강돌봄, 사회적 돌봄 등 돌봄 주택

자료: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ealth, 2019-20 Report on the Operation of 
the Aged Care Act(1997)를 참조하여 작성.

<그림 2> 호주의 고령자돌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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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대략 38%는 3개 혹은 그 이상의 일상활

동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 서비스결합주택의 규모

는 침대 수가 4개에서 10개 정도의 작은 시설로부

터,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가진 초대형 시설까지 그 

규모가 매우 다양하다. 이들 시설들의 대략 82%는 

이윤추구 목적으로 민간이 소유한 것이며 18% 정도

만 비영리시설이다(Kisling-Rundgren et al., 2016).

2) 일본

일본의 고령자 돌봄체계는 관련 법의 개정과 함

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 지

역포괄케어시스템은 니즈에 맞는 주택의 공급을 

기본으로 하고 생활상의 안전․안심․건강을 확

보하기 위해 의료나 간호뿐 아니라, 복지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생활지원서비스를 일상생활의 장

에서 적절히 제공하기 위한 지역체제를 말한다(윤

혜영, 2014: 99-107). 일본의 지역 기반의 통합 돌

봄의 핵심요소는 크게 전문서비스와 생활중심 접

근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문서비스는 간호와 의료

돌봄 그리고 예방적 돌봄을 포함한다. 그리고 생활

중심 접근에서는 고령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지원과, 고령자를 위한 

거주환경을 조성하고 고령자의 재정 및 건강상태에 

따른 다양한 주택을 제공하게 된다(<표 1> 참조).

일본의 서비스형 고령자주택은 고령자전용임대

주택의 틀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기존의 고

령자전용임대주택 기준에 배리어 프리 구조일 것, 

안부 확인 및 생활 상담을 필수 서비스로 제공할 

것, 간호사나 홈헬퍼 등의 전문직이 상주할 것 등

과 같은 내용이 의무화되었다. 

주택 설비는 1호당 바닥 면적이 원칙적으로 

25m2 이상이지만, 식당․욕실 등 공동 공간을 설

치하는 경우는 18m2 이상도 가능하며 직원이 주간

에 상주하지만, 야간 시간대에는 긴급통보시스템

이 설치되어 있으면 상주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권리금, 사례금, 갱신요금 등을 폐지하였다는 데에 

자료: Colello and Napili(2018).

<그림 3> 미국의 고령자돌봄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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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서비스형 고령자주택은 

고령자거주안정확보에관한법률 제5조 ‘입주자에 

대해서 상황파악서비스, 생활 상담 서비스 등의 복

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자용 임대주택 또는 유료

노인홈’으로 정의되어 그 건축물마다 도도부현 지

사의 등록을 받도록 했다(강은나 외, 2019: 90-98).

2016년 11월 말 현재, 고령자 서비스주택은 전

국 6,422동, 20만 9,354호가 운영되고 있다. 2017

년 8월 말 현재, 서비스형 고령자주택의 운영 주체

는 사업자 업종별로 개호사업자 67.5%, 의료사업

자 14.8%, 부동산업자 7.7%, 건설업자 2.2%, 기타 

7.7%였으며, 영리, 비영리의 구분에서는 영리기업 

69.4%, 비영리 22.8%(의료법인 14.3%, 사회복지

법인 8.5%)로, 영리조직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서비스형 고령자주택은 배리어 프리 설비 이외

에는 설비에 대한 의무가 없으며 서비스 측면에서 

생활 상담, 일과 중 돌봄서비스는 반드시 해야 하

지만, 그 외의 야간 긴급통보, 식사, 쓰레기 버리

기, 세탁, 병원 동행 등은 임의의 유료 서비스로 운

영된다. 비용 부담 측면에서 서비스형 고령자주택

은 입주 일시금이 필요하지 않고, 월액 비용도 비

교적 저렴하게 설정되어 있으나,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 별도의 비용이 들어서 추가 비용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3. 외국의 서비스 결합주택 제도와 특성 분석

본 연구에서 분석한 해외 사례 4개국 고령자 서

비스결합주택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본 연구에서 사례로 분석한 주요 국가의 고령자 

서비스결합주택은 시설이 아닌 주거의 개념으로 

고령자들에게 건강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사례국가들 대부분은 서비스주택을 고령자 돌

봄체계인 장기요양제도의 하나로 편입시켜서 사

회적 입원을 완화하는 수단인 동시에, 지역거주를 

위한 정책으로 활용하고 있다. 스웨덴과 호주의 경

관점 서비스 구체적인 내용

전문 서비스

간호
․장기 돌봄 서비스의 개선 및 강화
․장기 돌봄의 기초 설정
․재택 돌봄 서비스 강화

의료돌봄
전문적인 의료 돌봄과 함께 협력 강화
․24시간 주택 의료 돌봄, 방문 간호
․의료지원 수행

예방적 돌봄
예방적 돌봄의 증진
․가능한 장기돌봄을 요하는 상태에서 고령자 예방조치 실행
․독립을 지지하는 장기 돌봄

생활 중심 접근
거주지원 ․고령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다양한 지원서비스

고령자주택 ․고령자를 위한 거주 환경
․재정 및 건강상태에 따라 다양한 주택제공

자료: 일본 건강, 노동 및 후생부서, 윤혜영(2014: 102)에서 재인용.

<표 1> 지역 기반의 통합 돌봄의 핵심요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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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상대적으로 서비스결합주택의 공급과 운영

에서 공공의 역할이 강조되는 모델인데 반해, 미국

과 일본의 경우에는 서비스결합주택의 공급이 민

간에 맡겨져 있다. 

이들 사례 국가의 공통점은 주택의 선택과 서비

스의 선택이 수요자인 고령가구에 주어져 있다는 

점이다. 스웨덴의 경우 지자체가 고령자를 위한 서

비스결합주택의 공급의무를 지고 있으며, 시설에 

대한 엄밀한 규제와 함께 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과 관리를 모두 지자체가 책임지고 있다. 호주의 

경우 서비스주택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보조금

을 지원하고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엄밀한 평가

를 통해 서비스결합주택의 공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상대적

으로 서비스결합주택의 입주자 선정이나 시설의 

종류 등이 다양한 편인데, 이는 개별 주정부 차원에

스웨덴 호주 일본 미국

명칭 Service house Residential care 고령자서비스주택 Assisted living 
facility

관련법 Social Service Act

Aged Care Act
Aged Care Quality 

and Safety 
Commission Act 

2018

고령자 거주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Old American Act

공공의 
역할

중앙정부 - 보조금지급 시설기준 설정 -
지방자치

단체 고령자 주택공급 의무 - 보고와 감독 가이드라인 
제시(주정부)

재원조달 보조금(은행) 보조금 민간(건설비 
보조를 받음) 민간

공급현황 2,400개
183,989인
2,722개 

서비스제공기관

6,422동, 20만 
9,354호(’16년 기준)

811,500명 
지원주택에 거주

입주대상자 재가서비스가 
어려운 고령자

재가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보다 
높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고령자

고령자 건강돌봄과 간호적인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

시설특성 주거시설(규제) 주거시설 주거 시설과 스태프등에 
대해 주정부가 규제

비용부담 보조금 중앙정부
개인 주로 개인부담 장기요양보험금

개인
서비스공급

기관 지자체 비영리기관, 민간 민간 민간

특성 지자체가 전체적으로 
공급과 관리를 책임

서비스품질에 대한 
엄격한 관리 건설비 보조 주마다 다소 

상이한 규제
자료: 연구자 작성.

<표 2> 해외 주요 국가의 지원주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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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서비스결합주택에 대한 시설이나 인력 등에 대

한 규제가 다소 차별적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정부가 시설이나 인력에 대한 가이

드라인만을 제시하는 정도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시설의 운영은 대부분 민간이 하고 있으나 지원주

택은 지역포괄시스템에 포함되어 지역차원의 돌

봄을 수행하는 체계에 편입되어 있으며, 지자체에

서 시설을 등록하고 관리감독을 시행하고 있다. 

Ⅳ. 국내 서비스결합주택 공급의 시사점

고령자들의 지역거주는 고령자들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

의 주택을 필요로 하게 된다. 국내에서도 일부 지

자체를 중심으로 이런 시도들이 있어 왔으며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주거와 복지를 결합한 공공임대주

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고령자주택의 사례로

는 서울시가 65세 이상의 무주택자에게 주거와 의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내안심주택이나 건강에 

문제가 있는 고령자와 다양한 연령대의 가구를 융합

한 주택인 케어안심주택과 같은 유형을 들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고령자지원

주택인 일명 케어안심주택 공급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22년까지 4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공임대주택에 고령자들을 위한 의료, 식

사, 여가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결합한 형태의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고령

자들이 주택과 관련해서 원하고 있는 집수리사업

을 실시해서 ’25년까지 27.4만 세대에 대해 서비스 

제공 목표를 수립한 바 있다. 이 계획은 다양한 재

원과(선도사업, 장기요양, 모금기관 등) 사회적 경

제조직을(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등) 활용하여 

집수리를 추진하는 것을 담고 있다. 또한 고령자들

에 대한 이런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가칭 지역

사회통합돌봄법안의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고령

자 서비스결합주택은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치

유환경을 조성해야 하므로, 가급적 소규모의 형태

로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

므로 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의 여건이나 수요를 고

려하여 적정 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시설의 공간구성과 특성이 입주자들의 만족

도를 결정한다는 면에서 적절한 건축가이드라인

을 통한 시설공급의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본 연구에서 사례로 제시한 사례국

가들은 고령자 서비스결합주택을 장기요양제도에 

편입하고 고령자의 복지 소요에 따라 이를 활용하

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국내의 경우에도 고령자서비

스결합주택을 장기요양제도에 포함하여 고령자들

이 서비스공급에 대한 비용부담을 장기요양보험 

등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고령자들의 의료, 건강관리 그리고 

여가활동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공급기관의 지정

과 관리에 대한 부분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이

런 케어서비스들의 공급과 관리에서 상대적으로 

공공부문이 주도되는 경우와 해당 시설운용자에

게 맡겨져 있는 경우로 나누어져 있다. 케어서비스

의 지속적인 공급과 품질을 고려할 때 공공의 적절

한 관리와 감독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나, 서비

스 공급과 관리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에 대한 부

분은 추후 보다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고령자지원주택이 고령자에 대한 장기요양제도에 

포함되는 경우를 가정할 때 그 제도적인 위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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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와 같은 체계가 될 것이다.

넷째, 입주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부분이다. 

고령자 돌봄은 기본적으로 복지소요를 필요로 하

는 모든 고령자들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

표가 있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고령자들

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서비스 공급기

관의 공급능력과 재원 등을 감안할 때 서비스대상

자를 저소득층으로 한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표 3> 참조).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주요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고령자의 

돌봄체계의 관점에서 서비스결합주택의 역할과 

제도를 분석하였다. 사례국가들은 서비스결합주

시설특성 비용부담 서비스공급 입주대상 선정

주요이슈

․시설규모와 
건축물유형(단독주택, 
공동주택형, 
복합건축물 등)
․건축물에 대한 규제

․장기요양제도의 편입
․개인별 부담 차등화

․서비스공급 기관 지정
․품질기준 설정

․저소득고령자 우선 
선정
․입주대상선정의 

자율성 부여

고려사항

․치유적인 환경과 
가정적인 분위기 조성
․건축가이드라인 설정 

필요성

․장기요양제도에 
편입은 필수적임

․서비스공급과 관리를 
위한 감독기관

․저소득 고령자에 대한 
우선 입주

<표 3> 국내 지원주택 공급 추진 고려사항

자료: 연구자 작성.

<그림 4>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내 고령자 지원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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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의 공급에서 공통적으로 지역거주에 기반한 주

거와 서비스의 결합모델을 추구하고 있다. 서비스

결합주택은 시설이 아니라 치료적인 환경을 제공

하는 주거의 개념으로 공급되며 가급적 소규모로 

고령자들의 독립성, 존중을 높이는 주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고령가구들의 지원주택 거주는 가급적 

최대한 기존에 익숙한 자기 집에서 거주할 수 있도

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 후에, 독립적인 생활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가구에 한해 선별적으로 입

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서비스결합주택

은 주거와 의료가 결합된 복합적인 형태의 유형으

로 엄밀한 의미에서 국내에서 아직 공급된 사례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스웨덴은 지자체가 서비스결합주택의 공급과 

운영을 책임지고 있으며, 서비스결합주택에 대한 

지역 내 수요와 관련계획을 수립하고 주택공급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건축 관련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례국가들 중 가장 공공의 역할이 

큰 편이다. 이에 비해 공공주도의 고령자 돌봄체계

를 구축하고 있는 호주의 경우 고령자돌봄법

(Aged Care Act)상 주거돌봄을 통해 서비스결합

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차원의 보조금

을 통해 직접적으로 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가 서비스결합주택의 서비스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평가를 통해 지원시설 서비스를 관

리하는 체계이다.

이에 비해 미국의 경우는 서비스결합주택이 장

기돌봄체계상의 주거로 포함되어 있으나 그 공급

은 민간에 맡겨져 있다. 다만 주정부 차원에서 지

원시설의 공급과 운영 관련 규정들을 제시하고 있

다. 일본의 경우에도 서비스결합주택은 대부분 민

간기관이 운영하는 시스템이며 주택의 운영자는 

해당 지자체에 주택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

자체의 관리감독을 받는 체계이다.

고령가구의 주거복지는 단순히 주택을 공급하

는 문제뿐만 아니라 주거와 관련된 일련의 서비스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다 다각도의 정책적

인 접근이 필요한 분야이다. 그런 점에서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결합주택의 공급은 고령가구의 주거복

지체계의 재정립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향후 국내 고령자 서비스결합주택 공급과 관련해

서 몇 가지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서비

스결합주택의 도입 취지와 국내 여건을 고려한 주택

의 건설과 운영 관련 지침이나 제도 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서비스결합주택의 공급과정에서 공공과 

민간 간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고령자 서비스결

합주택은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한 가지 유형으로 

정할 수도 있으며 공공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되 

민간주도로 공급하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 전자

의 경우 스웨덴 모델이라면 후자는 호주나 일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셋째, 서비스결합주택은 그 특성상 주택과 관련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

서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계

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과정은 지

역 내 다양한 의료 및 복지시설과의 연계뿐만 아니

라 사회적 기업과 같은 민간으로부터의 지원과 참

여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결합주택에 대

한 연구가 미흡한 가운데 주요 외국의 관련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국내 지원주택 공급방

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결합주택의 구체적

인 공급방안을 제안하는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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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는 이르지 못했으며, 기존 국내 고령자복지정

책과의 연계하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지 못

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고령자 서비스결합주택은 보건복지 분야와 주

택분야 간의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며, 기존의 주택

의 물리적 공급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공급체

계를 구축해야 하는 분야이다. 그런 점에서 이들 

분야의 연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

과 관련 부처 간 협업방안, 그리고 민간의 참여방

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향후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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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study analyze on service combined housing policy of 4 foreign countries in terms of their 

long-term care systems. Analysis focus on supply subject, laws and role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Municipal governments of Sweden play a pivotal role in providing that housing. On the contrary, private 

institutions take part in main role in providing one in case of America. The subject countries have in common 

things that service combined housing are included by their long-term care systems and providing old ages with a 

variety of services for their independent living. Results of policy implications are like as follows. First, it need to 

set up division of role in combined housing supply system. We should select whether service combined housing 

would be a kind of public housing or its provision assigned with private entities. Second, the regulation of 

construction and management should be determined considering its purpose and domestic contexts. Third, it is 

essential for succeeding housing policy combining housing and other related services efficient and reaso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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